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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) 배기설비를 위한 배관용소자

요약

내용 없음

대표도

도1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배기설비를 위한 배관용소자

[도면의 간단한 설명]

제1도는 이 발명 대상의 첫번째의 개략도.

제2도는 상이한 축방향 강성의 파형들을 가지는 또 다른 실시예도.

제3도는 조물의 또는 편물의 우선적인 실시예도.
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

청구항 1 

하나의 주름관체를 가지며 그리고 조물 또는 편물로된 하나의 외피를 가지며, 상대적 운동들의 부상을 
위한 배기설비용의 배관소자에 있어서, 주름관체(1)는 모든 측면의 운동흡수를 가지는 높은 유연성의 주
름관체이며, 외피(6)는 다만 대체로 주름관체(1)의 파형산부(2)를 따라서 이들 파형산부위에 올려져 형
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2 

제1항에 있어서, 주름관체(1)는 상이한 강성의 주름관체 파형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3 

제3항에 있어서, 주름관체(1)는 통모양의 포락면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4 

제1항 내지 제3항중 하나의 항에 있어서, 주름관체벽의 한층은 최고 0.4mm 두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
소자.

청구항 5 

제4항에 있어서, 상기 총 두께는 0.2 내지 0.3mm에 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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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항 6 

전항들중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, 다수벽의, 특히 2중벽의 주름관체(1)의 경우에 주름관체 재료의 층은 
최고 0.25mm의 벽두께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7 

제6항에 있어서, 하나의 층의 벽두께는 0.10 내지 0.20mm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8 

전항들중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, 편물 또는 조물로된 외피(6)는 조물 또는 편물의 코(11)의 핏치(T)에 
대한 높이(h)의 비교적 작은 비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9 

제8항에 있어서, 조물-또는 편물외피(6)의 코(11)의 핏치(T)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보다 작은 것을 특
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10 

제9항에 있어서, 외피(6)의 코(11)의 핏치(T)에 대한 높이(h)의 비율은 0.6과 0.7mm사이에 놓여 있는 것
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11 

전항들중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, 주름관체(1)의 축의 방향에서 코(11)의 (정렬 h 또는 핏치 T여하에 의
하는)뻗침은 2개의 서로 연속하는 파형산부(2)의 축방향의 중앙 간격에 상응하는 주름관체의 핏치보다 
더 크지 않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12 

전항들중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, 편물- 또는 조물외피(6)의 근본적으로 U자형상으로된 코들(11)은 그들
의 U자형브릿지(14)에 하나의 만입구(15)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13 

전항들중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, 주름관체의 파형산부들 사이에로의 편물외피(6)의 진입깊이는 주름관체 
윤곽의 높이의 최고 30%에 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청구항 14 

제13항에 있어서, 편물외피의 진입깊이는 주름관체 윤곽높이의 15 및 25% 사이에 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
하는 소자.

청구항 15 

전항들중의 하나의 항에 있어서, 편물외피(6)의 추가적인 질량은 주름관체(1)의 질량의 최고 15%에 달하
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자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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